
「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」 상담 및 조정신청 안내

「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」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·하도급
사간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·신속하게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
제공하고 있습니다. 

조달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설계변경 관련 하도급 분쟁에 대한 자문의견
을 구할수 있게 되었으니, 하도급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사분
들은 위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